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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등  비 여야 는 공공건물  공중 용시  

 비 용  종류(제6조 련)

상시
비 용

무용 용

제1종근린생

활시

· ·동사무  

점 업무안내책 , 8

상  확 경, 

공중 사전   

보청

편 시 안내지도 

우체 , 전신전화

8 상  확 경, 

공중 사전   

보청

점 업무안내책

공공도 보청 저시력용 독

문화 

집회시

공연 , 람 보청 점 공연안내책

전시 , 동·식물원
휠체어  점 전시

안내책

판매시

닥 적  계가 1천

제곱미 상  도· 매

점

계산

연 시 도

저시력용 독 , 

지원컴퓨   보

청

점 린 , 컴퓨

(정보통신보조

를 포 다)

업무시

가 또는 지 단체

 청사(공중  직접 

용 는 시 에 다)

로  제1종 근린생활시

에 당 지 아니 는 

것

점 업 무 안 내 책

(시· · 청에 

다), 휠체어, 8  

상  확 경, 공중

사전   보청

점 업무안내책 , 

편 시 안내지도, 

컴퓨 (정보통신보

조 를 포 다)

숙 시 숙 시 점 안내책

례식 식 식탁

운동시 수 수용 휠체어

비고

  1. 비 용  근, 민원실, 안내실, 매  등 애 등  용  

편리  곳에 각각 비 여야 , 공중 사전 는 사무용 사전 로 

갈 여 사용  수 다.

  2. "보청 "는 보청 , 조청  또는 강연청취용보조  등  말 다.


